
물분무 소화설비



개요

 물분무 소화설비는 물분무 헤드를 통하여 물을 안개와 같은 입자로 방사하여 화재가 그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다.

 물분무 소화설비에 이용되는 물분무 헤드는 방화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달리

설치되며 각각 그 헤드의 설계에 따라 일제 방사된다.

 물분무 헤드는 화재 진압 및 화재가 퍼지지 않게 하는데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물분무 소화설비는 물을 미입자 상태의 무상(안개)으로 방사시키는 시스템으로서,

 ① 물에 의한 냉각작용

 ② 화재 발생시 열에 의해 발생하는 수증기에 의한 질식작용

 ③ 유류화재시 물이 기름표면에 방사되어 불연성의 유화층을 형성, 유면을 덮는 유화(에멀전)작용

 ④ 수용성의 희석작용 등에 의해서 소화하여 화재의 억제, 연소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

 는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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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설비의 구성

 물분무 소화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개방밸브, 화재감지장치, 개방밸브시험장치, 물분무 헤드 및 접속하는

배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가압송수장치에 펌프를 사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시스템 작동을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감열 작동하여 화재를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낸다. 또는 사람이

수동식 기동 스위치를 ON으로 한다. 수신기는 일제개방Valve에 Valve개방(ON)신호를 보내 Valve를 열게 한다. 헤드로

부터의 방수에 의해 배관내의 유수를 유수검지장치가 감지하여, 제어Valve에 신호를 보내 펌프를 기동시킨다. 펌프의기동

에 의해 본격적으로 헤드에서 살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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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수원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 적(50 m2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m2) 1 m2

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간 방사할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 m2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m2) 1 m2에대하여 1분당 20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 m2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 m2에 대하여 1분당 12ℓ로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 m에 대하여 1분당 37ℓ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바. 콘베이어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 m2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 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가압송수장치

 물분무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 수장치와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

력을 이용한 방식,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방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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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가압송수장치

 가. 펌프방식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 m2 당(50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m2에)10ℓ를 곱

한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 m2당(50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50 m2에)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 m2 당 10ℓ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 m2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위험물 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 m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 m2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가압송수장치

 가. 펌프방식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가압송수장치

 나.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a.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구조 기능 및 기준

 가압송수장치

 다. 압력수조방식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헤드

 가.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압의 전기 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헤드

 다. 분무원리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송수된 물은 높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화한다. 오리피스를 통과시켜

속도가 빨라진 물을 살수판에 충돌(디프렉타형) 시키거나, 유수와 유수의 충돌(충돌형)에 의해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들 수

있다.

 또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분사형)하거나 수류를 슬리트를 통해 방출(슬리트형)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얻

기도 한다. 선회류에 의한 확산방출 및 선회류와 진선류의 충돌(선회류형)에 의한 확산방출에 의해서도 역시 미세한 물방울

을 얻는다. 결국은 유체가 보유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미립, 분사 되도록 유도하는 기구가 물분무 헤드이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헤드

 구조

 a.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한다.

 b. 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오차 등이 생기지 아니 하여야 한다.

 c. 헤드의 나사는 KSB0222(관용테이프나사) 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

이프나사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관

 가. 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D 3507)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

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급수배관(수원으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은 전용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a. 배관의 구경은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양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할 것

 b.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200ℓ/분 이하로서 노

즐 및 소방용 호오스를 이용하여쉽게 펌프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제어밸브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설치기준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개방밸

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수송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제어밸브

 `나.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밸브 설치기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

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

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곳의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 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한다.

 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라.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및 기울기로 할 것



물분부 소화설비의 구성 구조 및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한다.

 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라.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및 기울기로 할 것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대상물 및 설치제외장소

 1) 설치 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m2 이상인 것

 ③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것

 ④ 기계실 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전기기기와 가연성 피

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m2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대상물 및 설치제외장소

 2) 설치제외 장소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로서

 ①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이 온도가 섭씨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

치 등이 있는 장소


